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운영 대행 동의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나. 의안번호 : 제1221호

다. 제출일자 : 2023. 8. 14.

라. 회부일자 : 2023. 8. 21.

2. 제안사유

○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1동 주차장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어

무상사용기간(20년)이 종료(’23.11월)됨에 따라 우리시로 반환

되는 주차장임

○ 전문적인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설립된 서울시설공단에 주차

장관리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9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설개요

◦ 주차장명 : 중곡1동 주차장

◦ 주 소 지 : 광진구 중곡1동 230-12(면목로 126)

※ 민자운영 : 2003.11.13.~2023.11.12.(20년, ㈜경동개발 대표 황재성)

◦ 시설규모 : 대지1,757.4㎡, 연면적6,597.6㎡(주차장4,794.9/ 근생1,802.7)

- (주차장) 지하1층~지상 6층 (부속시설) 지상 1층~지상 6층

‣ 주차장140면(자주식, 연면적4,794.93㎡), 부대시설점포10개소(1,802.67㎡)

‣ 부대시설 임대차 현황 ※ ’21년 기준

· 10개의임대공간있으며 5개업체가 7개공간사용중(마트,병원,체육시설등)

나. 운영개요

◦ 운영방법 : 직영, 24시간 운영(평일: 9~18시, 야간·휴일: 통합센터연계)

◦ 인력운영 : 3명(설비1,주차관리1,미화1)

◦ 요금체계

주차장명 급  지 구획 수 주차요금 운영시간 비고시간주차 정기권

중곡1동 2 140 5분당 200원 144,000원 연중무휴
24시간

공시지가변수 0.8
非 녹색교통지역



위치도 현장사진

다. 주요 대행 업무

◦ 대행기관 : 서울시설공단

◦ 대행기간 : 3년 1개월(’23.11.13.～ ‘26.12.31.)

※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관리대행 협약서」적용(’22.1.1.~’26.12.31)

◦ 대행업무

- 중곡1동 공영주차장과 부대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

- 주차장 및 부대시설의 안전관리, 유지관리 및 개보수

라.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중곡1동 공영주차장은 서울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으로

수익추구보다 시민들의 주차편익 등 공공기능 강화가 필요한 시설임

◦ 서울시설공단은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위한 전문기관으로 중

곡1동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대행함으로써, 축적된 전문기술력을 바

탕으로 안정적 운영과 안전한 시설물 관리로 이용 활성화가 가능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제10조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9조

나. 예산조치 : ’23년 예산 반영

다. 합 의 : 해당 없음

제10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 제2항 및 제13조 제3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3.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

4. 전통시장인근 100m 이내에 있고 주차면수가 20면 이하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경우 해당시장의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

② ~ ③ 생략

제19조(대행사업) ①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⑤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하는 경우에도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야 한다. 다만, 이미 시의회의 승인을 얻은 사업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와

청소‧경비‧일상적 시설관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장훈)

가. 개요

○ 동 동의안은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BTO1)) “중곡1동 주차장”의 무

상사용기간(’03.11.13∼’23.11.12) 종료가 도래함에 따라 서울시설

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동 주차장의 운영․관리 등 관련 업무

를 대행하는 것에 대해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

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

자 하는 것임

제19조(대행사업) ①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

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

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⑤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하는 경우에도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

다. 다만, 이미 시의회의 승인을 얻은 사업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와 청소·

경비·일상적 시설관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참고 :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관련 규정

1)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3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① 민간투자사업은 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신

설･증설･개량)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나. 검토의견

▮ 중곡1동 주차장 시설 및 운영현황

○ 중곡1동 주차장은 ‘광진구 중곡1동 230-12(면목로 126)’에 위치한

7층 규모(지하 1층~지상 5층, 옥상층)의 자주식주차장2)(주차면수

140면)으로 지상 1층(마트, 약국, 등) 및 지상 2층(식당), 3층~5

층(핼스장) 등이 부대시설에 입점되어 있으며 부속시설을 포함한 연

면적은 6,597㎡로, 1일 평균 주차장 점유율은 53% 수준3)임

※ 참고 : 중곡1동 주차장 시설 현황

구 분 주 요 내 용
위치 서울시 광진구 중곡1동 230-12번지
주무관청 서울특별시

사업규모

대지면적 1,757.4㎡ 층수 지상 6층

연면적 6,597.6,㎡
내용 주차장 140면(자주식)

부속시설 근린시설 5개소 입점건축높이 21.05m

용도지역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주차장

사업시행자 ㈜경동개발

무상사용기간 2003.11.13 ~ 2023.11.12

총사업비 3,152 백만 원

위치도 건물배치도

2) 운전자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주차장
3) ‘중곡1동 주차장 민간투자사업(BTO) 운영종료에 따른 관리이행계획 수립’ 시설운영현황



▮ 관리운영권 종료(’23.11.12)에 따른 관리이행 계획

○ 중곡1동 주차장은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민자주차장으로 ’00년

3월경 실시협약 체결한 후 ’03년 10월 준공 및 사용승인되어 민간

사업자가 20년간(’03.11.13.~’23.11.12) 무상사용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음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4) 및 관련 지침5)에서는 협약에

따른 주차장의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이 종료되어 관리주체가 서울

시로 인계되는 경우 주무관청인 서울시는 해당 시설의 지속여부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한 “관리이행계획”을 관리운영권 종료 이전에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서울시가 서울연구원(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을 통해 관리이

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6)을 추진한 결과 광진구 주차장 확보율은

136.4%로 양호한 수준이나 사업 대상지 주변의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

은 104.8%로 광진구 내에서는 낮은 수준으로 분석됨에 따라 동 주차

4) 제7조(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ㆍ공고 등)① 정부는 국토의 균형개발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수립

하고, 이를 공고(인터넷에 게재하는 방식에 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이 변

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확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기재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2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지침 제54조의2(관리운영권 설정기

간 만료되는 사업의 추진방식 및 관리이행계획 수립 등) ② 주무관청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의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되기 3년 전까지 공

공투자관리센터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해당 시설의 관리

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해당 사회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는지 여부

2. 제1항 각 호의 방식 중 어느 방식이 가장 적합한지 여부
6) 중곡1동 주차장 민간투자사업(BTO) 운영종료에 따른 관리이행계획 수립(’20.12.21∼’21.12.20.)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장 폐지 시 주차장 공급을 위한 대안이 부재한 점과 인근 지역의 불법

주차 방지 기능을 감안할 때 동 주차시설을 유지할 필요성이 높은 것으

로 검토되었으며

민자운영기간 종료 후 해당 시설운영의 공공성 및 안전성 측면에서

민간위탁보다 공공위탁이 적합한 것으로 분석됨

▮ 대행 동의에 대한 검토의견

1) 대행사업 대상 여부 관련

○ 대행사업이란 「지방공기업법」제71조7)에 따라 행정기관이 법령

상의 권한을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되 명의와 책임은

원래 권한자인 행정기관에 귀속되도록 하는 것으로

서울시는 민간 경쟁자가 없고 도시 인프라 관리 등 도시공공성을 추구

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이 아닌 대행사업으로 결정한 바 있으

며, 공단의 경우 공영주차장 관리 등 민간위탁하고 있는 23개 사무가 대

행사업으로 전환되었음8)

7) 「지방공기업법」 제71조(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①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

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출자ㆍ

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례로 정한다.
8) 민간위탁 혁신계획(조직담당관-8252, 2016.6.30.)_민간위탁과 대행의 구분으로 운영 효율화

○ 시설공단 사무를 성격별로 위탁과 대행으로 재분류하기 위해, 서울시 주관부서 의견수렴 결과, 23

개 사무 전체를 대행사업으로 전환 결정

- ’17.1월 이후 신규사무는 다음 기준에 따라 사업추진방식 결정(사업부서)

 위 탁 : 민간 참여로 경쟁이 가능한 사무, 경제성・효율성 추구 사무



구 분 민간위탁 대행사업

개념
수탁기관이 자신의 명의와 책임으로
사무를 수행함

위탁기관의 권한이 법적으로 수탁

기관으로 이전되지 않음

수탁자 법인, 단체, 개인 법인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지방출자출연법 제21조

권한책임 이전 이전되지 않음
의회동의

시의회 동의(보고)
(신규, 재위탁‧재계약시)

시의회 의결
(신규‧해지시)

※ 참고 : 민간위탁, 대행사업 특징 비교

○ 따라서, 현재 공단이 서울시 공영주차장을 대행운영 중이고 민간투

자사업으로 추진된 민자주차장 20개소 중 위탁기간이 만료된 주차

장 11개소도 공단이 대행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동 동의안을 통해

공단이 중곡1동 주차장의 운영을 대행하는 것은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별첨1 참조]

2) 관리이행계획에 따른 주차장 운영방안

○ 중곡1동 주차장에 대한 사업추진 방안은 시설유지 방안과 시설 개

량 방안이 있으며 관리이행계획 수립 용역9) 분석 결과 동 주차장은

대규모 재정 투입보다 시설유지 방안이 더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

고 운영방식은 공공위탁이 타당한 것으로 분석됨

○ 서울시는 실시협약10)을 근거로 실시한 정밀안전진단11) 등의 결과12)

 대 행 : 민간 경쟁자가 없거나 보안, 도시 인프라 관리 등 공공성 추구 사무
9) 중곡1동 주차장 민간투자사업(BTO) 운영종료에 따른 관리이행계획 수립(’20.12.21∼’21.12.20.)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제6장 사회기반시설 유지 여부 판단 : 해당 시설을 주차장 시설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
10) ‘중곡동 230-12호 주택가 공동주차장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변경)’ 제31조(협약의 일반적 사유

및 그 효과) ② 이 협약이 무상사용기간의 만료로 종료하는 경우,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

하여야 한다. 1.“을”은 무상사용기간 만료일 6월 전에 이 사업에 대하여 “갑”과 공동으로 시설점검

을 실시한 후 무상사용기간 만료일에 주차장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갑”에 인계한다.



에 따라 현 사업시행자가 보수·보강해야 할 항목들이[별첨2 참조]

인수·인계 전에 조치 완료된 이후 공단에 인수되도록 해야 할 것임

○ 또한, 공단이 동 주차장을 대행하게 될 경우 기존 부대시설의 임

차인과의 계약이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10조의

213)에 따라 최초의 사용허가에 한해서만 수의에 의한 방법으로

사용허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현 임차인들과 향후 계약과 관련

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종합의견

○ 서울시는 무상사용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중곡1동 주차장’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공단이 대행하도록 하기 위해 조례에 의거하여 동 동

의안을 제출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협약 만료 앞두고

시행한 “관리이행계획” 등에서도 주변 수요와 주차장 공급 상황을 고려

2. 위 시설점검 결과 본 주차장의 정상적인 기능유지를 위하여 수리 또는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무상사용기간 만료전까지 “을”의 비용으로 그 수리 또는 보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11) ‘중곡동 230-12호 주차빌딩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_정밀안전진단 내역

- 진단업체: ㈜바른구조기술사사무소/ 진단기간: ’21.03/ 진단결과: 시설물 종합평가 “B” 등급

※사용연수증가로인한균열및박리·박락, 철근노출, 부식등손상사항확인되나시설물안전에는지장없는수준
12) ‘중곡1동 주차장 보수·보강 범위에 대한 부담 주체 구분 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시행자 부담 서울시 부담
금액 386 405

투입 목표 시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 이전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 시점 후

13)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0조의2(주차전용건축물과 그 부대시설) ① 사용자 선

정은 일반입찰의 방법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주차장 외 용도의 시설 또는 부대시설의 경우 시

가 인수한 후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최초의 사용허가에 한하여 종전의 사용

자(문서상 사용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합의한 자를 말한다)에게 수의에 의

한 방법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허가는 각 점포(사무실 등 포함) 단위로 함을 원

칙으로 하고 1인(법인 포함)이 사용허가 받을 수 있는 점포는 1개소로 한정한다



하여 동 주차장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분석되었음

○ 동 주차장은 2급지에 해당되고 기존 민간 운영시 보다 공단 대행시

주차요금이 저렴해져14)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 혜택을

줄 수 있으며, 서울시가 공단으로 대행토록 하는 것은 전문적이고

공익적인 주차시설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 할 것임

○ 다만, 서울시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15)에 따라 시행사의 관리

운영권이 만료되는 시점 3년 전인 ’20년도에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해야 함에도 ’21년 12월에서야 관리이행계획16)을 수립함

으로써 관련 절차를 지키지 못하였고 이는 20년간 노후화된 주차

장에 대한 보수기간이 단축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에는 관리이행계획 수립을 3년 전에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또한, 동 주차장은 시설의 입지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주차장 이용이 낮고 불법주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

14) 중곡1동 주차장 대행 전후 요금 비교

구분
요금

비고
5분당 요금 월정기권

대행 전(민간운영) 330원(15분당 1,000원) 132,000원 민간 요금

대행 후(공단운영) 200원 144,000원
2급지 기준요금의 80%

공시지가변수((해당법정동 평균공시지가 /
서울시평균공시지가)의 4제곱근 )

15)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지침 제54조의2(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되는 사업의

추진방식 및 관리이행계획 수립 등) ② 주무관청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사업을 추

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되기 3년 전까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해당 시설의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6) 중곡1동 주차장 민간투자사업(BTO) 운영종료에 따른 관리이행계획 수립(’20.12.21∼’21.12.20.)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민간투자사업 관리이행계획에 따른 중곡1동 민자주차장 인수·관리계획 주차계획과-6117(2023.6.5.)

※ 중곡1동 민자주차장 운영권 종료일(2023.11.12.)



바, 동 주차장이 서울시로 인수되어 공단이 운영하는 경우 종합

적인 시설점검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며 주차장에

대한 홍보 등을 강화하여 인근주민들의 주차장 이용률을 높이는

것은 물론 주택가 주차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별첨1 민자주차장 운영현황

○ 민자주차장 20개소 중 16개소(공단대행 11개소) 인수완료, 5개소 인수예정

연번 주차장명
(주 소)

시설현황
사용
시기 기간 비 고부지

면적 규모 주차
면수

점포
수

1 종 묘
(종로구 훈정동 5) 19,429 지하5층지상1층 1,418 2 91.12.24

10.12.23 20년 시설공단

2 마 포
(마포구마포동36-5) 23,000 1층

3개동 602 3 92.03.06
12.03.05 20년 시설공단

3 세종로
(종로구세종로80-1) 8,855.3 지하6층 1,353 21 92.09.01

12.08.29 20년 시설공단

4 동대문
(중구신당동251-7) 9,573.6 지하6층지상5층 1,103 342 93.07.09

13.07.08 20년 시설공단

5 영 남
(영등포영등포4가 123) 4,261.5

지하3층
지상5층 805 5 93.12.29

13.12.28 20년 시설공단

6 신천유수지
(송파구 신천동 14) 23,712 1층

3개동 269 2 97.04.16
14.03.15

16년
11월 시설공단

7 훈련원
(중구을지로5가40-3) 16,732 지하5층지상1층 924 96 97.06.30

17.06.29 20년 시설공단

8 면목유수지
(중랑구 면목동 168-2) 55,408.4

지하1층
지상3층 1,008 2 99.09.04

19.09.03 20년 자치구
(구유지상부)

9 흑석3동
(동작구흑석3동95-7) 1,487 지상4층지하1층 108 1 02.02.26

19.02.25 17년 폐쇄
(재개발편입)

10 신월3동
(양천구신월3동170-6) 2,905.5 지상2층 179 2 00.11.02

20.11.01 20년 자치구
(3년)

11 장안1동
(동대문구장안동392-3) 1,121.2 지상3층 77 7 01.05.29

21.05.28 20년 시설공단

12 신월4동
(양천구신월4동411-1) 1,044.9

지상3층
지하1층 58 1 01.09.26

21.09.25 20년 시설공단

13 암사1동
(강동구암사1동473-3) 995.4 지상4층지하1층 100 2 02.05.16

22.05.15 20년 시설공단

14 면목2동
(중랑구면목2동183-14) 1,862.3

지상3층
지하1층 129 2 02.09.01

22.08.29 20년 자치구

15 구로동
(구로구구로동94-1) 975.8 지상4층지하1층 72 3 02.11.22

22.11.21 20년 시설공단

16 중곡1동
(광진구중곡1동230-12) 1,757.4

지상5층
지하1층 140 6 03.11.13

23.11.12 20년 시설공단예정

17 시흥본동
(금천구시흥본동886-14) 892.4 지상4층지하1층 122 5 04.06.28

24.06.27 20년 자치구 예정

18 거여동
(송파구거여동33-3) 2,041.9 지상7층지하1층 282 3 04.08.21

24.08.20 20년
추후검토
(재개발편입)

19 반포천
(서초구반포동118-3) 33,838.7

지상4층
지하1층 1,181 51 00.10.10

23.10.09 20년 시설공단예정

20 양재역
(서초구 양재동 23-2) 7,972.7

지하4층
지상5층 894 56 96.01.06

26.01.05 20년 추후검토



별첨2 관리이행계획상 사업시행자의 보수·보강 내역

○ 사업시행자의 보수·보강 내역: 385백만원

- 정밀안전진단, 전문가 자문(검증) 등을 반영하여 작성한 서울연구원 공공투자관리

센터의 관리이행계획 중 보수·보강 항목

구분 보수·보강 항목 공사비(천원) 보수일정

건축·구조
부분

1) 구조체 및 기타 균열 6,682

’23.9월~10월

2) 바닥 균열 및 들뜸 287,544
3) 철골부재 손상 935
4) 마감 박리 및 누수 6,081
5) 외부 도장 열화 6,164
6) 내화피복 탈락 3,168
7) 주차장 내부 벽체 오염을 위한 재도장 11,360
8) 계단 고무타일 마감 보수 3,480
9) 철재 천장 재도장 3,070
10) 시설물 내 임의확장시설물 철거 8,100
11) 층별 적재물 및 폐기물 철거 2,890
12) 주차구획선 재도장 7,980
13) 기타 훼손사항 정비 5,000

소  계 352,454

설비부분

14) Co2 호스릴 교체 22,721
’23.10월15) 차량안내 단면 유도등 2,810

16) 천정형 장내경보등 1,990
17) 자립형 출차주의등 863

소  계 28,384
기타 18) 인계 전 시설 미화 정비 등 5,000 ’23.11월

합  계 385,838


